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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 독’이 실재한다고 제하여 인터넷게임에 

한 근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는 기술  조치이다. 이 조항은 도입과 함께 헌법소원의 상

이 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에 한 사회  수용과 항을 잘 보여주는 논쟁사례이다. 우리는 

‘인터넷게임 독’이라는 용어가 학술 으로 여 히 논쟁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으로 리 사

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을 기술사회  에서 분석함

으로써 국가 주도  기술도입이 불러온 기술 오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 오에 한 해법은 

병리  임 보다 기술에 한 비 담론 임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was introduced article 26 (Restriction on Hours Provided for Internet Games in Late 

Night Time) of Juvenile Protection Act, so called “Shut-down Rule”, in 2011. Game Industry 

submitted the legal petition and claimed that the ru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at rule based on the assertion that the game is poisonous such as drugs without apparent 

scientific evidence. It's in controversy in terms of science/medical care up to now; for all 

that it became to receive in social level. We can find a kind of technology-hatred that come 

out state-driven radical technological reception. It is required critical-discourse frame on 

new technology, not pathologica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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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명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로 불리기도 하는 청

소년보호법 제26조는 2011년 련 정부기 들과 

게임산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문가들 사이에서 

충돌의 심이었으며 법률통과 이후에도 여 히 논

쟁 이다. 이 논쟁의 핵심  하나는 “인터넷게임

이라는 기술의 사용행 에 하여 ‘ 독’이라는 표

지를 붙이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이다. 이 논

쟁은 기술에 한 사회  수용의 상태를 상 으

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률텍스트 

속으로 체화되었다.  

이 논문은 이론 으로는 과학기술학(STS, Science 

& Technology Studies)을 배경  토 로 하며, 

방법론 으로 담론분석 방식을 취할 것이다. 과학

기술학 분과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이

나 반 로 기술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에 

해 비  태도를 견지한다. 표 으로 행 자-

연결망 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은 기

술결정론이나 도구주의 신에 기술과 사회 모두에

게 행 성이 있고 그 행 자들 사이의 연결 방식

에 을 두어 기술 상을 해석한다. 

ANT에 따르면, 기술  인공물이 안정화되면 그

것은 지식체계가 되고 사회  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지식의 배포 과정은 권력의 배포를 수

반한다. 그런 에서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며 

행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합성물이다. 

행 자들은 어떤 지식주장, 사회질서, 인공물의 사

용방식 등을 다음 행 자에게 달한다. 그들 각각

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것을 변형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주장, 질서, 

인공물, 상품의 시공간  확산은 행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1,2]. 

행 자들 사이에서 채택되고 달된 결과는 인

공물의 안정화로 구체화된다. 안정화된 인공물(비

인간행 자)은 다시 인간행 자들에게 향을 

다. 그런 에서 기술의 사용은 단지 개인 인 선

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회  구성의 결

과이며, 행 자들 사이의 권력의 작동 계이다.  

자는 이러한 근법에 따라 인터넷게임 독

논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배경  근거가 되는 

‘인터넷게임 독’ 은 문가들 사이에서 과학 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게

임 독’이라는 용어는 그토록 리 사용될 수 있었

나?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게임이용에 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율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제하고 

있다. 부모는 자유주의 정치체계 내에서 독자 인 

의사결정의 지 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기도 한데,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국가의 권 주의  에 

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가? 

-‘인터넷게임 독’ 개념이 과학 으로 합의되기 

에 법률 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면 다른 사회  

맥락이 있다는 함축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상의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인터넷기술에 한 우리사회의 긴장 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국

가의 행 방식을 통하여 통 인 국가의 통치 과 

신자유주의  념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도 목

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은 단순한 지지

자와 반 자의 공방을 넘어서 기술과 시민  민주

주의에 한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2. 근을 지하는 기술  조치 

2010년 국회 여성가족 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이

하 청보법)에 한 김재경의원 표발의안(2008)과 

최 희의원 표발의안(2009)을 통합하여 자체 수

정안을 만들었다. 해당 법률안의 취지는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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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으로 인한 독문제가 심각하게 두되

고 있으나, 가정  학교 등의 자율 인 노력만으

로는 이에 한 한 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 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독을 

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 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0시부터 오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 은 문화체육 부장 과 의

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의 제

공시간 제한 상 게임물의 범 가 한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이 법조항은 2011년 5월 통과되었고 그해 11월

부터 실시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

운제’라고 불리는 규제조항이다. 이를 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이하의 벌 ”에 처

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게임회사에게 

인터넷게임이라는 특정 인공물에 하여 특정 시간

동안 청소년의 근을 제한하는 기술  조치를 수

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입법되자마자 

게임산업계의 헌소송에 직면했다. 이 조항이 인

터넷게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낙인 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3. ‘부모’의 구성

청보법 26조의 탄생은 우선 권 주의  통치

과 련이 있다. 한국정부의 ‘부모-자녀’에 한 

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것

이다. 일반 으로 신자유주의  통치 은 그런 

통  통치 과 립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논쟁을 통하여 통 인 통치 과 신자유주의 

통치 이 립 이기 보다 오히려 병존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통치 이 요한 이유는 국가의 통치가 

부모의 사유와 행 방식에 결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존재가 그러하듯이, ‘부모’는 

순수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의 통치에 의해 

향을 받고 구성될 수 있다.  

3.1 국가의 단과 부모의 단 

여성가족부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보법 26조는 게임이용에 한 부모와 자녀 사이

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이용 시간에 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 내에서 

측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우

려했다[13].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신

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간제한을 실시하는 문화부의 

‘선택  셧다운제1)’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역사 으로 성인(시민)을 한 

단주체라고 간주하지 하지 않아왔다2). 행 청보법

의 텍스트 상에서 ‘학부모’는 성인이더라도 완 한 

단주체라기 보다는, 사실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미숙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14,15]. 구체 인 사례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는 불법콘텐츠 차단조치를 들 수 있다. 재 특

정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의 여부 그리고 

음란물인지의 여부를 단하는 최종 인 주체는 해

당 표 물을 구독하는 자(소비자 는 시민)가 아

니라 국가기구(심의기구 는 법원)에게 있다. 

내용등 제 역시 유사한 이 작동하고 있는 

1) 이른바 ‘선택  셧다운제’는 문화 부의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독 방조치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게임회사는 친권자(부모등)의 신청에 의해서 게임 시간 

셧다운제를 제공해야 한다.  

2) 보수 인 정치인이나 정부 료들이 정부정책에 반 하는 사람

들이나 민원인들에 해 “떼를 쓴다”는 표 을 자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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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례이다. 를 들면 행 “ 화  비디오

물의 진흥에 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람가” 

화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더라도 화 에서는 

청소년 입장을 지하고 있다. 내용등 제의 본래

 취지는 부모가 자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연령

등 을 참조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반해, 국내 등

시스템은 청소년의 람 지라는 최종 결과만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구가 화등 을 결정하는 순간 

동시에 근제한도 결정되며, 여기에서 부모의 주

체  단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정 콘텐츠에 한 

등 결정과 근제한이라는 권력을 국가가 모두 독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 으로 국가의 등 결정

이 부모(성인)의 단보다 ‘우월’한 지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 제도는 국가의 등

결정에 해서 화제작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도 

복종해야 하는 ‘강제  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20].

이런 국가의 강제성은 화 보다 인터넷게임에

서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은 18세 

등 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등 이 사실상 강제 으

로 집행되고 있고, 부모의 허락이 있더라도 게임회

사는 연령등 에 맞는 소비자에게만 게임을 제공해

야 한다. 실제로 부모가 허락할 수 있는 차 자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연령등 에 한 수 

의무가 게임회사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부

모에게도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결과 으로 

오로지 국가기구만이 완 한 단주체라는 것을 강

하게 지시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지도를 해서 스

스로 사유하고 의사결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단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3.2 부모를 구성하는 국가

청보법 26조를 포함하여 청소년보호 정책에서 

국가와 시민의 지 는 역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

법의 집행기 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 문제

에 해서 부모보다 국가가 더 큰 이해 계를 가

지는 것처럼 발언한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그것

은 공동체가 국가에게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을 

임한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의 

‘무조건 인 는 헌신 인 보호’는 사실상 가능하

지 않으며, 국가시스템 자체는 그럴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서 여성가족부는 

자기 자신을 청소년보호에 한 사실상 ‘유일한 책

임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들의 텍스트는 “인터넷 

게임 독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으나 실

으로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게임제공업자들

의 자율 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한 한 처

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청소년

이나 게임회사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학교조차도 

인터넷 게임문제에 한 한 주체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로지 국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행 자임을 자임하기 해서 ‘의도하

지 않게’ 부모(성인)와 교육 문가(학교)를 미숙한 

행 자로 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런 태도는 청소년 련법들이 작

동하고 있는 습  토 에 기인한다. 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6조는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하

여 1차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 을 실 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은 명

백히 국가가 부모에게 청소년의 육성을 임하며 

가정은 그 책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훈계  표

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법률은 명령문의 구조라

는 에서 볼 때 이 구문은 국가가 가정에게 내리

는 명령이다. 

이어서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에게 가정(6조)과 사

회(7조)가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결국 이 텍스트

는 청소년 육성의 최종 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는 암시를 함축한다. 실제로 국가기구는 그 법률텍

스트가 지시하는 로 ‘부모 보다 더 극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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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고 있다. 국가기구들은 청소년 보호문제에 

있어서 사회  여론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

만, 이 법률텍스트에 따르면 개별 부모의 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가정과 학교보다 더 

큰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구의 결정이 더 높은 우선순 를 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시스템은 자신

의 집행을 보증할 행정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가 더 잘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

을 유포하며, 그런 국가의 들이 지속 으로 

철되어 온 결과 국가는 ‘당당하게’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부모나 학교보다도 자신이 우선  책임이 

있다고 사유하게 되었다. 상 으로 부모들은 그

런 국가의 단에  더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사유하고 단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표 물에 해 정 연령을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으로 ‘진실’일 수 없다. 문가들이 

엄격한 차를 거쳐 등 을 결정하 더라고 그 등

이 그 표 물 자체를 변할 수는 없다. 등 결

정은 특정 표 물이 함축하는 맥락  질을 연령이

라는 정량 인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것은 특정 연령에 하여 기 되는 평균 인 결정

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등 결정을 참조하기 한 것이 아

니라 강제하기 한 것으로 집행될 때, 청소년보호

는 오히려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3). 부모들이 자신

의 독자  비평 없이 평균 인 기 에 따라 자녀

지도를 한다면 구체 인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랫

동안 ‘강제  등 시스템’ 내에서 훈련된 부모들은 

다양한 인공물 는 표 물들을 직  경험하고 자

녀와 그 의미를 공유하기 보다는 국가의 등 결정

을 맹목 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가의 집행력이 인터넷게임과 같은 기

술  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국가의 결정은 더욱 

강력해진다. 연령등 이 화  보다 인터넷게임에

서 더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은 기존의 문화생산방

식보다 인터넷기술이 더 강력한 근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기술과 결합하여 집행될 때, 국가의 행

는 부모들에게 더욱 일상 인 향을  수 있

는 것이다. 국가의 법률 집행이 반복 으로 집행되

면서 국가의 행 는 ‘부모의 행 ’로 이되고 재생

산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청보법 26조를 통해 

근제한 게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상 으

로 사유와 행 의 주체로서 부모의 지 는 더 

축되었다. 

3.3 미래 통치 상으로서 청소년

이 논쟁은 “국가에게 있어서 청소년이란 무엇인

가?” 는 “국가는 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여성가족부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양산하고 있

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사회  책무가  더 

요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왜 국가는 자기 

자신을 청소년 보호의 ‘ 임자’라고 자임하게 되었

는가? 

여성가족부 의견서는 “무 제한 인터넷게임에 

빠질 경우, 청소년의 학업성취  직업 등에의 

응, 심신의 건 한 성장과 발 에 한 지장을 

받을 험이 크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 개인은 물

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 했다. 이를 입증하기 해 “15세미만 청소년 

인터넷 독의 사회경제  비용 종합”표를 제시했

다. 그 표에 따르면 “간 비용>생산성비용>작업손

3) 등 심사 원들의 연령등 정은 평균 인 단이므로 구체

인 청소년에게 모두 당한 것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일반

으로 부모들은 연령등 의 결정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거의 

아무런 비 활동도 하지 않는다. 를 들어 화 “설국열차(15

세)”는 폭력성이 높지만 상 으로 낮은 연령등 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구체 인 인지능력을 

감안하여 연령등 을 참조하여 최종 인 시청결정을 해야 한

다. 그러나 그런 비평  행동은 거의 에 띄지 않는다. 오랫동

안 ‘강제  등 ’ 구조에 의존 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문가들조차도 부모들의 연령등 에 한 비평활동을 거의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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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15세미만 청소년의 학습시간 손실비용”라

는 계  분류가 등장하고, 그 비용을 “최소 

4,279억 원에서 최  9,039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계정항목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습시간 손

실”은 “작업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성 손

실”로 계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자신의 

통치 상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일반 인 통치방식

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에 한 국가의 은 미

래 인 자원의 보존이라는 계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한” 자이어야 하며, 그런 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 기 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자신의 통치 상을 통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은 인터넷 는 게임 독척도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독척도

들은 부분 청소년들을 상으로 개발되었는데, 

인터넷  게임 독 척도들이 ‘학업’과 한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다[3,6]. 이들 진단척도에서 청소

년들은 구체 인 주체라기보다는 계산가능한 상

으로 설정되고, 여기서 ‘학업’은 정상  행 를 

단하는 기 으로 사용된다4). 

더구나 국가에게 있어서 부모 역시 통치의 상

이란 에서 청소년보호법의 특질이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있어서 구체 인 실존의 계이지

만 국가의 에서는 동일한 통치 상이다5). 국가

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통계 으로 행동하는 

데이터들이며, 비용편익 인 방법론으로 리 가능

해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장에서 

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데이터값으로서

의 ‘청소년’에 한 통치 단을 수행한다[17,18,20]. 

마찬가지로 국가는 부모(시민)가 생활하는 실존의 

치에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부모’라는 행 자들

에 한 평균  데이터값에 의존하여 자동 인 방

식으로 단한다. 

국가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부

모’와 ‘자녀’를 갈등의 행 자들로 규정했고, 그들 

사이를 비용계산  방법을 동원하여 측하고 나서 

그 갈등의 재자를 자임했다. 그런 에서 국가기

구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기 해 통 이

고 권 주의인 습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방법

도 동시에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미래의 통치 상으로 바

라보는 국가의 을 부모들도 공유해 가고 있다. 

이는 더 면 한 조망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랜 동안 부모의 의사결정이 국가의 단에 

의존 이도록 형성되어 왔다는 에서 부모의 사유

가 국가의 자동 인 의사결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보법 26조는 그런 경향을 더 강

화할 것으로 보인다.  

4. ‘인터넷게임 독’의 구성

청보법 26조의 주요 배경은 인터넷게임을 ‘ 독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터

넷게임 독’ 개념은 여 히 모호하고 련 연구자

들 사이에서도 논쟁 인 상태이다[3,4,5]. 그런데도  

이 용어가 리 유포되었다는 에서 이 논쟁의 

기이함이 있다. 즉 이 용어는 과학  는 의료

인 합의가 완료되기도 에 사회 으로 ‘실재하는 

험’으로 수용되었고 기야 법률  존재가 되었

다.  

4.1 용어의 기원과 역설 

‘인터넷게임 독’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독’용어

와 가족유사성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독’의 하 분류로서 ‘인터넷게임 독’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두 용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법률  

규제의 상으로 부상했다. 그런 에서 ‘인터넷게

4) 청보법 26조 상 게임물 평가기  역시 게임이 학업을 방해하

는지 여부를 폭넓게 고려하고자 했다. 

5) 여성가족부(2013)는 자주 “게임 독의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 

내지 역기능으로 사회 인 문제로 제기되었고,......부모와 청소

년 사이의 갈등과 다툼의 주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기서 ‘부모’와 ‘그들의 자녀’에 한 국가의 이 드러난다. 

국가에게 있어서 ‘부모’와 ‘청소년’ 은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마

찬가지로 “갈등과 다툼”의 계로 계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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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독’ 용어의 기원을 이해하기 해서는 ‘인터넷

독’에 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용어는 1990년  후반부터 심리학  교육

학 분야 연구논문들에서 등장했고 2001년 격히 

증가했다. 정부 역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역기능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부기 은 인터넷기술을 

보 하는 주체 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인한 

상을 가장 먼  목격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정책

사업화는 역량도 가지고 있었다.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한 법률”에 

의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설립되었고, 

“건 한 정보문화 확산  인터넷 독실태 조사 

방  해소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서 2002년부

터는 자체 기 에 따라 “인터넷 독 실태조사”를 실시했

다[5,6].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인터넷 독법’을 신설

하려는 시도들이 정부기구와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

생했다.6) 그러나 인터넷 독법안을 단일법으로 제정하

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그런 시도들을 종합하여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 내에 “인터넷 독의 방과 

해소 조항”이 신설되었다7). 이것은 단지 한 개 조항에 불과

했지만, 법률 으로 “인터넷은 독 ”이라고 선언했다

는 에서 력 이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인터넷 독의 방 

 해소)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

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 , 정신 , 사회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

하 “인터넷 독”이라 한다)을 방ㆍ해소하기 

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의 주 부서인 한국정보화진

흥원은 공식 으로 인터넷 독에 한 국내외 학계

의 합의가 여 히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런데도 ‘인터넷 독’이라는 개념정의가 법률에 포

함될 수 있었고, 국가 산을 투여하여 인터넷 독

을 진단하거나 인터넷 독률 감소계획과 사업을 

꾸 히 진행하고 있다[6,7].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자체 진단기 에 따라, 체 

사용자의 약 10% 내외의 ‘인터넷 독’ 비율이 존

재한다고 매년 발표해왔다. 이것은 일반 매체

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에서 회자되는 용어가 되었다. 법  지원 아래 

본격 인 인터넷 독 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독’은  ‘존재하는 것’이 되어갔다. 

2011년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 조항이 제기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용어가 

되었다8).   

4.2 용어의 메타포

심리학자인 과 골드버그 등은 물질남용장애

(Substance Abuse Disorder) 진단기 을 응용하여 

‘인터넷 독장애’라는 용어와 진단기 을 만들었다

[6,7,8]. 한 그리피스 등의 연구자들은 ‘행 독

(behavioral addictions)’ 개념을 제기했다 [9,10] . 이들 주

장에 따르면 ‘행 독’ 개념의 핵심  근거는 약물 독과 

유사한 상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개념은 용어정의 으로 

취약 이 있다. 미국정신학회에 따르면 독개념은 

약물과 같이 섭취하거나 체내로 주입되는 물질에 

한 의존을 지시한다9). 약물에 의한 독은 신체

6) 정부기구에 의한 입법발의 외에도, 2006년, 정보통신서비스 

독의 방과 해소에 한 법률안(김희정의원 표발의) 2008년, 

인터넷 독의 방과 해소에 한 법률안(한선교의원 표발

의) 등이 있었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 30조 신설이후에도, 

2010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독 방․해소에 한 법률안

(이성헌의원 표발의), 인터넷 독의 방과 해소에 한 법률

안(최인기의원 표발의)등 개별법 제정 시도는 계속 되었다. 

7)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 독의 방과 해소)는 2009

년 당시 행정안 부에 의해 신설되었다. 이를 근거로 인터넷

독 방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진단기 으로 “K-척도”가

개발되었다.

8)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인터넷 독’용어 인지도는 87.7%

고 인지경로는 TV(89%), 인터넷(51%) 등이라고 제시했다. 

9) 물질 사용에 한 문제 때문에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의 사용을 

고집하는 경우를 물질 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강박 이거

나 반복 인 사용은 약물의 내성의 결과일 수 있고 약물사용을 

이거나 단할 경우 단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물질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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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동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인터넷 독’이나 ‘게임 독’으로 

지칭되는 상은 부분 으로는 약물 독과 유사하

더라도, 신체 내부가 아니라 외재  상호작용에 의

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행 독’이라는 개념은 ‘

독’개념과 비교할 때 용어정의 으로 상충한다. 

뿐만 아니라, ‘행 독’개념은 인과  증명에서

도 취약했다. 약물 독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

서 유사한 인과성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행 독’ 

증상은 보편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를 들

어 인터넷/게임 독 진단기 에서 ‘인터넷/게임 이

용시간’ 항목을 사용하는데, 이용시간이 많은 사용

자와 그 지 않은 사용자 사이에서 학교  사회

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밝

졌다. 어떤 행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을 독  행동 혹은 문제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런 에서 ‘인터넷게임 독 척도’는 타당성이 

낮고 그 기 도 임의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 진단기 을 그 로 용하여 측정한다면 국내 

인터넷 독률이 39.8%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

다. 이런 비율이라면 ‘인터넷 독’을 병리  상

이라기보다는 보편  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딜

마에 빠진다는 지 도 제기되었다[3,4,12,19].

따라서 재 상태에서 ‘인터넷게임 독’이라는 

용어는 인과성이 입증되었다기보다는 “약물 독

(Drug Addiction)” 개념에서 차용된 은유  표

(Metaphor)라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 이는 

일상 인 언어사용에서 강조의 의미 는 주 를 

환기하는 의도로 ‘ 독 ’이라는 표 을 흔히 사용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독’

을 법률용어나 공식 인 정책용어로 곧바로 사용하

는 것은 성 한 결정이었다. 

4.3 용어를 둘러싼 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성 한 결정이 발생할 만큼 강한 사회  압력이 

존재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의 

사회  수용은 의미심장하다. 언어는 세계에 한 

질서의 부여이며 사유의 체계이다. 그래서 어떤 

상을 “무엇으로 지칭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시  상황에서 “명명

하기의 문제(the issue of naming)”는 단독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아니다. 명명하기를 통해서 ‘그것’

은 구체 인 ‘실체’로서 특정되고 식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어정의에 한 투는 권력의 핵심이다

[11].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특정 용어의 사용은 그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질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고 보고, ‘용어사용자’라는 표 을 

사용할 것이다.   

‘인터넷게임 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자 문화부  게임산업계는 이 용어에 해 당혹

해했고 그에 맞서 ‘게임과몰입’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고자 했다. 그런데,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 한 

‘게임 독’이라는 용어만큼이나 개념정의가 충분치 

않았다. ‘게임 독’과 ‘게임과몰입’이라는 두 용어가 

처해 있는 기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독 방조치 등)이다.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

몰입· 독 방조치 등) ① 게임물 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

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 이 게임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독을 방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 방조

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문화부는 ‘게임 독’ 개념의 ‘비과학성’을 잘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 독’개념의 부당성

만을 주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신에 ‘게임과몰입’

따르면 이는 물질 사용 장애로 간주된다.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한편 미국정

신의학회의 DSM 분류조차도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

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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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을 안으로 사용했다. 김승옥·이경옥

에 따르면, ‘과몰입’이라는 용어는 2005년경 등장했

다. 과몰입 용어사용자들은 ‘게임 독’개념이 개인

이고 병리  증상을 지시하는 해석틀이라는 에

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신에 사회행  분석틀

을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2].

그런데 과몰입 용어사용자들은 구체 인 진단기

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독모델에서 

부분의 항목을 차용해 왔다는 에서 여 히 독자

 분석틀을 구축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게다가 과몰입 용어사용자들이 상정하는 ‘과몰

입’에 한 개념 정의도 서로 상이했다. 독 용어

사용자들이 ‘ 독’에 한 어표기를 일 되게 

“addiction”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과몰

입 용어사용자들은 ‘과몰입’에 해당하는 어표 이 

상이했다는 은 이 용어에 한 혼선을 간 으

로 보여 다. 기 과몰입 연구논문에서는 과몰입

을 독과 동일하게 “addiction”이라고 표기하기도 

했고, 차 “indulgence”, “overindulgence”, 

“overflow”, “overuse” 등 다양한 표기가 등장했

다. 어떤 경우는 한 키워드 상으로는 과몰입을 표

기했지만 그에 한 어키워드 표기는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과몰입’용어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게

임산업계와 연구자들이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게 된 배경은 ‘게임 독’이라는 용어에 한 불승

인 의지가 있음을 함축한다. 과학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게임 독’이라는 병리  임을 

승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지만 한 ‘몰입’이

라는 용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에 한 일정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과도

으로 제시했다[19].

‘ 독’ 용어사용자들이나 ‘과몰입’ 용어사용자들

이나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변형이 발생했음을 감

지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새로운 변형에 해 

어떤 해석틀을 용할 것인지는 달랐다. 두 집단 

모두 부족한 용어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사회 으

로 새로운 상의 해석에 기여한 바가 있다. 우선 

독용어사용자들은 인터넷/게임 기술이 단순한 도

구에 머물지 않음을 경고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술이 독자 인 행 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고 보인다. 다만 기술의 행 성(agency of 

technology)을 악할 새로운 임을 제시하기 

보다,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약물 독 임

을 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과몰입용어사용자들은 

그 새로운 상이 병리  차원에서 다루지기 어렵

다고 비 했고, 사회행  을 도입하려했다는 

에서 한 비 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양 쪽 

모두 부분 으로 ‘진실’을 달했다.  

5. 토론  결론

인터넷/게임 독논쟁은 인터넷의 사용문제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

술사회 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

이고 사소해 보 던 이 문제는 우리사회 안에서 

인터넷기술이 불러일으킨 담론 에서 가장 미묘하

고 복잡한 사안이다. 이 논쟁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다음 두 가지 

문제는 명백해졌다. 

5.1 병리  임을 극복하고 담론 

임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게임 독’ 이라는 용어가 은유  표 이

더라도, 그것이 리 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의 기술 오와 결합하여 증식되었기 때문이다. 기

술 오는 단순한 회피만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에 

한 험인식이며 암묵  항이다. 따라서 기술

오를 비난하기 보다는 그 사회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게임 독’ 용어가 한국에서 더 

강하게 수용되었던 것은 우리사회가 인터넷기술에 

해 강한 오를 품고 있다는 함축이다10). 

1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에 따르면, 련 논문 250여 편을 분석한 결과 국,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인터넷게임에 한 부정  연구가 다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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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  반 국가정보화사업을 강력하

게 추진함으로써, 5-6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거

의  국민이 인터넷을 일상 으로 사용하게 만들

었다. 그런데 정부는 기술도입과 기술정책 결정과

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고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기술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않거나 느리게 반응하는 것은 새로운 시 에 뒤쳐

지는 것으로 낙인 히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한 자연

스러운 이해와 자기결정을 수행해 나아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시민들의 참여  비 권이 제한됨으

로써 기술 항은 억제되었다. 기술에 한 한 

이해를 통하여 련 험을 조 하는 민주  과정

이 소거되었고, 그 부재의 틈새에서 기술 오가 발

생한 것이다. 

이것이 일 된 과학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

고 인터넷/게임에 하여 ‘ 독’이라는 오  표지

를 강하게 연결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동안 국

가가 진  기술도입만을 주요 목표로 했기 때문

에 사회 으로 기술에 한 정상 인 비 담론이 

발 하지 못했다. 기술비 은 기술이해와 함께 동

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역량이다. 비 이 없는 곳

에서 시민들은 기술에 한 자기조 능력을 개발하

기 어렵다. 그 결과, 인터넷/게임이라는 기술의 사

용행 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해 스스로 처하

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국가에게 책

임을 물었고, 국가는 ‘인터넷/게임 독 치료’라는 

편의 이고 기계  해법(technical fix)으로 유도된 

것이다. 

기술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한 사

회  기술  맥락과 얽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한 원인으로 소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 험

은 질병치료 임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기술사

용행 를 병리  임으로 환원하는 것은 시민을 

‘환자’라는 상으로 만들 뿐, 기술사용의 주체로 

안내할 수 없다. 

반면에 국가는 병리  임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 인터넷게임이 ‘ 독 ’인지의 여부가 사회  

논쟁의 으로 부상했고, 정작 기술비 과 참여

의 부재는 주목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기술논쟁을 병리  임으로 묶어둠으로써 시민

들로부터 더 많은 권한 임을 받을 수 있었고, 비

담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 논쟁의 근원  해결을 해서는 그동안 소홀

히 했던 기술비 과 참여를 한 담론형성으로 나

아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기술에 한 성공

사례 연구는 활발했지만 기술 오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기술 오자 는 기술비사용자의 존

재는 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이나 결핍을 

지시한다. 따라서 그들에 한 연구는 기술의 민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  게임 산업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격한 인터넷기술의 무비

 수용 과정에서 산업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 

논쟁의 해소를 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5.2 국가의 단은 부모의 단을 보충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인터넷게임에 한 병리  임은 그동안 시

민(부모)들이 자신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유보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화나 게임에서 강

제등 제는 표 인 사례로 제작자를 포함하여 

구나 복종해야 하는 규범이었다. 그러한 규범 안에

서 시민들은 새로운 인공물(기술)에 해 훈련하고 

의사결정하고 비 할 역량을 기를 수 없었다. 그래

서 그들의  더 많이 국가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었고, 국가의 결정은 시민의 사유와 행동 속으로 

체화되었다. 

화등 의 강제성에 해서, 일부에서는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락할 경우, ‘몰지각한’ 부모

들이 포르노 화에 자녀를 동반할 우려가 있으므

로 국가의 강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며, 상 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소수의 논문만이 있었으

며 주제도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의 행 성에 한 연구 다

고 언 했다. http;//www.dsm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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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주장은 부모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능

력이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유

형의 결핍모델은 이론 으로 오래 부터 비 받아

왔는데 실에서는 여 히 작동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국가의존 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체화된 

사유의 한 시이다. 

한편  다른 일부 사람들은, 18세 화등 이더

라도 부모가 동반할 경우 국가가 그런 부모를 처

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8세 화 람에 

한 부모의 결정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여성가족

부는 부모의 게임 아이디로 자녀에게 게임을 하게 

할 수는 있으므로 강제  셧다운제가 부모의 선택

권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은 부

모에게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뒷문’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정상 인 시민

권의 발휘를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며, 시민의 의사

결정 역량을 퇴행시키고 있다.    

그러한 퇴행의 결과, 청보법 26조가 부모라는 행

자를 일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

숙하다고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시민은 완벽하지 않

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

민의 무능함과 소외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

만, 그런 무능함과 소외를 제로 국가시스템을 강

화시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시스템 역시 

부모만큼이나 무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합

리 인 국가의 단은 오히려 더 험했었다. 

국가의 결정을 기 으로 일상 인 시민의 단

이 제한된다면 국가에 의해 시민의 사유가 구성될 

험이 있다. 특별히 악의 이지 않더라도 국가는 

평균 인 행 값을 근거로 차화(자동화)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동하는 다양성

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기 때문에 국가에 한 임은 시민의 단을 

지원하는 범 로 제한되어야 한다. 

인터넷기술 시 에 시민-‘부모’와 ‘자녀’ 모두 포

함하여-은 매번 새로운 기술  환경 아래에 놓이

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는 일상 이고도 즉각

이어야 할 매번의 의사결정을 신할 수 없으며, 

신해서도 안 된다. 인터넷기술 환경 안에서 일상

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시민은 주체  의사결정의 

담지자로 고무되어야 하며, 그럴 역량을 구축하려

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지 를 승인하는 

제 에서 부모의 단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지

로 자신의 임무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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